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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�학칙 등의 ��	
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

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��

�
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��

�
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��

�
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��

�
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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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대학교 장애학생 ���복지 지원 ���

������	
이 규정은 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��장 및 ���대학교 ���
����� �!


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��"학습 환경을 �#$%&
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
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��
 '개정 ���(
 ��
 ��&
 ����
 �
 ��)

����* 	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+�

�
 ,-./라 함은 ��"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

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0��

�
 ,��"12/라 함은 장애학생의 ��"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0��

�����345	
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강하는 장애학생에게 �3��

������"�627	
장애학생의 ��"학습과 관련된 다음 8
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9�

�
장애학생 ��"학습 권고 안내문 :; �
지원인력 배치 '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)


�
 ��"학습 기자재 <= �
강의실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 강의실 변경 

�
수업 중 활용하는 시청각물에 대한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 제공 '신설 ����
 �
 ��)

����편의시설 지원 >	
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이동과 관련된 다음 8
 호의 사항을 지원할 

수 9�

�
장애인 편의시설 ?@ �
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 

�
이동보조 도구의 <= �
장애인 편의시설의 조사 및 #?

�A��장애학생에 대한 BCD-	
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D-

하기 위하여 EF��
 '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)

�G��상담 >	
장애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HI"취업을 위해 JK"지원할 수 9�

�L��-.�M�N2757O	
① 총장은 다음 8
호의 사항을 P "결정하기 위하여 -.�M

�N2757O�이하 ,57O/라 ��	를 Q�
 '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)


�
장애학생 지원을 5�
RS �
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P�"T*

�
장애학생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�� �
장애학생 ��"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��



�� �� �

② 위원회는 위원장 �명을 포함하여 �명 이상 ��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U�$V&


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$%&
 �MWX-&
 -.�M27YZ-�이하 ,YZ-/이라 ��	&
 �[

WX-&
입학부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��
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\

]$V&
그 임기는 �년으로 ��

③ 위원은 다음 8
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��분의 A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��

�
본교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�^7 �
본교에 재학 중인 -.�M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_`a

④ 위원장은 회의를 bc$%&
그 의장이 d�

⑤ 위원회에 간사를 ef&
 센터장이 -.�M27YZ�이하 ,27YZ/라 ��	
 직원 중에서 \

]��

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?O$%&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T��

�(��상담교수 >	
 ① 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9gf&
 예산의 

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9�

② 지원센터에 전문위원 등을 둘 수 9�
 '개정 ���(
 ��
 ��)

�����개인별 ��27RS	
① 센터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57

회에 보고하여야 ��
 '신설 ����
 �
 ��)

②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8
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��

�
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�
��조 및 ��조 8
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hi

③ 센터장은 ��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

작성하여 총장 에게 보고하여야 ��

④ 총장은 ��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��

⑤ 센터장은 ��항에 따라 총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

��일 이내에 알려야 ��
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�

j�W	
또는 <��7	의 장에게도 통지 하여야 ��

�����kJ	
�����호 및 �����호의 학습기자재 및 이동보조 도구를 대여 받은 장애학생이 

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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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특별지원위원회 ��

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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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특별지원위원회 관련 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(���N2757O	
 ① 대학의 장은 다음 8
 호의 사항을 P l결정하기 위하여 �N2

757O�이하 ,�N2757O/라 ��	를 mnl운영하여야 ��


�
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

�
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P�l결정 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

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�o&
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

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\]��


③ 특별지원위원회의 mnl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�����대학의 심사청구 >	
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

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9�


② 대학의 장은 ��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�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

서면으로 통지하여야 ��


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��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T*�부작위 및 거부를 pq��	j


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

수 9�


④ 특별지원위원회는 ��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�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��


⑤ ��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��


⑥ 대학의 -&
�^7&
그 밖의 관계자는 ��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��


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


�� �� 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�특별지원위원회의 mn"rs	
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��명 이상 재학하는 

경우에는 법 ��(조에 따른 �N2757O�이하 ,�N2757O/라 ��	를 mn"운영하여야 

��

② 장애학생이 ��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���조 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�

�(조 ����호 및 ��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9�

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�명을 포함하여 �명 이상 ��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

U���

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8
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\]��
이 경우 8
호별 

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��분의 A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��

�
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�^7

�
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-.�M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_`a

⑤ ��항부터 ��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

대학의 장이 *��

	� 특별지원위원회 
�

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	�
����J\Z���]��^F�����
9��K�L�K�3�_9"�
0`���S_�0��a�b9�cdK���e�fg�K����N]h��i"�j?���k:l�c&�'m�
a�b9�S_�IJ(�C>?�D>
����`�
���-�*�@a�bA��c�"�!�
�:����7de-�bA�"�!��f!�"gf!�

4�f!�(hf!�igf!�"���jk���lm!�5nlm!�o<�lm�"T�!�Pp�����

����[\


��3�`�Pp���:�*��=$�
��
��;�`�=qlf��)r� �
�$a,"#��[\�
�$a?Js�
�$jk��,�7d(���


�$�a,� �t"#�up)!�_����
����[\�up)!�W��"�"i!�iY
v�i!�
�$J�((�7dw!�
�$v��!�kx
�$���[\!�
�$t"#5n:�
Gg@A�up)!�"#��up)�,



�� 	� �

�� 특별지원위원회 역할 

��
9��K�L(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	�%n��Eo�pP�q�rs�EF��"�Q��t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�	�
�������u����	�QERST6��pv�wx�cd�T���c�QE�V%"��y�z

�������	
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{��
�������M��NF�Nb��4����5��%���	�EF�
{���������q�|}~��������	�EF�
{���������:�����q���%n�������	�EF�
{�������QERS�ET���	�QEUV%
{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rs������	�EF�
{��������"�K	���J����}��������p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	�EF�
{�p����K�Le����C0��%	�EF�

�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절차 ��

��
9��K�L(�K��?������[;��L�0���K���?���61���_[;��V�
��L�l"��_�:l��0���K���|��A(���"��[t��A	��L��V?(�����?�
������y���<��"���'

��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��

������	
이 규정은 ��<���이하 ,본 <��/라 ��	
장애학생지원규정 �L조에  t$=&


-.�M�N2757O�이하 ,57O/라 ��	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

목적으로 ��

����hu	
위원회는 다음 8
호의 사항을 P ��

�
장애학생의 ��"학습 지원에 관한 ��

�
장애학생의 Mv"복지 지원에 관한 ��

�
장애학생의 w xm"설비 지원에 관한 ��

�
장애학생의 JK"진로에 관한 ��

�
장애학생 지원 ?@"발전방안에 관한 주요 ��

A
장애학생지원규정 �A조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P�"T*

G
장애학생과 관련된 제반 ��



�� 
� �

����위원구성 및 \h	
 ① 위원회는 위원장 �인을 포함하여 �인 이내로 U�$%&
 위원장은 

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��


②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\]��

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�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9�
 �y&
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

임기는 결원위원의 남은 임기로 ��


����O 	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bc$f&
그 의장이 d�

②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<z��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�{$%&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 T��
 


④ 위원장은 필요 시 장애학생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9�


����O |	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$f&
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��

�A��위원회의 �[	
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}-$f&
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

업무담당자가 ~[��

�G��h�	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

총장이 이를 *��


� �������

��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��

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	�
�������]��NF�q����J\Z���N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��6�N]��61������wx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q������	���"��*U�d�(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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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[\O�������b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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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A(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|�����rs��&�'�:�6��6\���k(�wx��
6��ª«����(��+�,-(�¬>m�W7�������y�%d	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®�0��
6	�\Ke�¯�+���[;��%G(�wx�����°9±��q��²S������	��³��

�^M�������´�6���µ©�A(��¶·���6���¸±6��?v���=>

��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�-.�M27YZ	
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��lK�

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mnl운영하여야 ��
 �y&
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��$t�
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

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9�

② -.�M27YZ���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0��
 이하 

+�	는 다음 8
호의 업무를 K���


�
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

�
 ���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


 � �
 �-.�12��
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

�
 �^7l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

�
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

�
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

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��


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mnl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�장애학생지원센터의 mnl운영 >	
① 법 ������항 단서에서 ,일정 �7/이란 (명을 

0��

②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

다음 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��

�
 ���&
�O12�&
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�o

�
��&
D�l �&
복지 등 분야의 ���h���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�o

�
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�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�o

�
그 밖에 ��호부터 ��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�o



�� ��� �

���� ��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>	
①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

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8
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��

�
장애유형 및 -.*�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hi

② -.�M27YZ�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0�

�	의 장은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

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��
이 경우 장애학생이 ��$

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�jl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��

③ ��항 및 ��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

사항은 대학의 장이 *��

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
�

������N�2	
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�%&
전학을 ��

할 수 �gf&
 �영유 �D���에 따른 ���c&
 �������
 및 ��l�>����에 따른 

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d��개정 

����
 A
 G�

② ��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 ��G조를 준수하여야 ��

�개정 ����
 ����

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편의 

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d�

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��l�6&
 �-��&
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

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��&
��&
거부하여서는 아니 d�

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HI��&
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

및 정보를 제공 하여야 ��

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} �&
 특수교육 �7&


����D�7&
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d�

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¡¢&
별도의 양식에 

의한 지원 서류 등을 �U$t�&
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£¤¥�&
¦ax�


>�이하 ,추가서류 >/이라 ��	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d�
 �y&
 추가서류 등의 �Ua


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��$�

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�����항에 따른 ��§


실시하는 ¨©&
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d�

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�



�� ��� �

�����정당한 편의제공  [	
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��vª!


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8
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

�
 �L&
 ���A
 �
 �&
 ���G
 ��
 �(�
 �
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«


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�
장애인 및 장애인 

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�
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¬b

하기 위한 확대 ¡h&
 D�hh&
높낮이 조절용 ®J&
각종 D¯l
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

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�
 xl청각 장애인의 ��!


필요한 한국수어 °±&
`�°±�²h	&
점자자료 및 인쇄물 ³´�µ¶·�음성변환용 코드 등 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0��
 이하 +�	a
 삽입된 ��&
 � &̧
 큰 `���&


화면 ¹lº<»I¼½&
 D�hh&
 [2¾�¿0h&
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

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�
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

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A
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

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��

② 교육책임자는 ��항 8
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-.�M2

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③ ��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��항에 따른 -.�M2

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�n&
}Cl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��(���Nz5	
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

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�년 이하의 징역 또는 �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

9�


② ��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8
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��


�
차별의 고의성 

�
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

�
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

�
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

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<C�l�3�&
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

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

대하여도 ��항의 벌금형을 j��
 �y&
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

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��$�

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�Àa�B57O��의 규정을 Á3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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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에 따라 장애인으로 ���등록된 ��

�����3�Ìg+U%Ì+���;�ÍÎ�Ï�Ë1��67�EL���|�1d	��Ð"��(����
Ñ�t���Ò��Óg��Yc��l	����"�Ñ'

��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��

�� @IJB��������Ô���:���6� �wx
�� @IJB��p+���ÕÖ��¿��[;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6���	�wx
�� @IJB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	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
���1�;��% ���
�� @IJB��×eØ���Ix�q������	��³����c�16��Ù"��3���

Â
 �-.�12��� 상의 장애인 등록증이 �%&
 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 상의 ����

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등록을 하지 않은 �M&
학교 재학 

중 장애인이 되어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등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

$��Ã

Ä
의사의 소견서나 과거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
대학 -.�M�N2757O

등의 심의과정을 tÅ&
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대학에 장애학생으로 등록하도록 $%&
27

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적용할 수 96��
 ¿&
 명확한 진단 내용이 있음에도 ÆU$고 

대학에 장애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지원만을 요청할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을 알려줄 필요가 

96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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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수요조사 	
��

ÇÈ$É�
-.�M27YZÊ��

����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���� ��개인별 ��27RS	에 따라 우리 대학은 

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Ë��

이에 따라 우리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

장애학생 분들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ÇÌ¬·{��


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으니 모든 Í�
-.

�MÎ
협조를 WÏ·{��
조사의 내용은 -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포함하여 �627&
 ��27

인력 �n
등의 ��27&
Ð�w 27&
정보접근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하고 96��


수요 조사 실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서가 

수립될 Ñ*�f&
이는 해당 학생에게도 �월 ��Ñ*	
공지될 Ñ*Ê��
 Ò�&
계획서의 내용은 

학생의 선택에 따라 교과목 K���&
2���&
학과장 등에 안내될 수 96��

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재학생 여러분들의 지원 요청사항과 건의사항을 항시 세심하게 ÓÔ$%&


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$Õ6��

○ ` Ö
-.�M27Y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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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개인정보 제공 ���

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����&
 ���조에 의거하여 장애학생 개인별지원계획서 수립을 목적으로 

개인정보 �c"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Ë��


■ 개인정보 �c"이용 ª �×�	

제공받는 �Ö
��대학교 

제공받는 자의 이용 ��Ö
장애학생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

제공하는 ��Ö
�]&
b²&
�Ø&
전화번호 >

제공받는 자의 D�hiÖ
 ��Ù

■ 민감정보 처리 Ì±

제공하는 ��Ö
-.�Ú&
-.*�

제공받는 자의 D�hiÖ
 ��Ù

※ 개인정보 �c"이용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96��
 �y&
 Ûª x

에는 개인별지원계획서 수립 및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96��


□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�c"이용하는데 ª $Ü�ÝÃ

□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ª $Ü�Ý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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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관련 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 ��개인별 ��27RS	


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

보고하여야 ��
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��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

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��


③ 대학의 장은 ��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��


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

*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 ��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>	
①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

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8
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��


�
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

② -.�M27YZ�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0�

�	의 장은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

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��
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

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�jl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��


③ ��항 및 ��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

사항은 대학의 장이 *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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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편의제공 >	
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

다음 8
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 


�
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

�
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

�
취학편의 지원 

�
정보접근 지원 

�
 �-.�lE�l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�Þ�
�����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27

A
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27

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�-.��N

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Þ�
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

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27$

여야 ��

④ 대학의 장은 �����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

위한 ßà¬m&
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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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�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w �#	
①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

위하여 다음 8
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��


�
 �장애인복지법 xzá�
별표 �
 ��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-à&
자막 

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

�
 �장애인복지법 xzá�
별표 �
 ��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��호에 따른 â�-

.��이하 이 조에서 ,�8-.�>/이라 ��	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ã

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

�
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äå&
æå&
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°±

② 대학의 장이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sJç�이하 이 조에서 ,�èsJç/

이라 ��	에 ��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8
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9�


�
 ��항 8
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

�
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�6D�hhl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��항 

8
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é�

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
�

�����정당한 편의제공  [	
 ê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

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8
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
�
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

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

�
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

�
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¡h&
 D�hh&
높낮이 조절용 ®J&


각종 D¯l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

공간 확보 

�
 xl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°±&
 `�°±�²h	&
점자자료 및 인쇄물 ³´�

µ¶·�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0��
이하 +�	a
삽입된 

��&
 � &̧
큰 `���&
 ßà¹lº<»I¼½&
 D�hh&
 [2¾�¿0h&
 �ëçì�kí

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

�
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

A
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

② 교육책임자는 ��항 8
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-.�M27

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
③ ��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��항에 따른 -.�M27

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�n&
}Cl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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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
����	

�����장애학생지원부서 및 K��	
① 교육책임자는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

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8
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.�M

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
�
 ��l�>����
및 �%>����에 따른 학교의 ¨©Ö
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

두어야 ��


② 교육책임자는 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

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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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#$�학습 �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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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I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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í��m	A�5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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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!"# $% &%'( 학습서비스 �)�

î
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학습지원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27q

î
서비스 내용 


 
 ï
학습교재 지원 �주 ¡ÛðÖ
학업 및 각종 x��#[7ñ교사 임용고시 >	
 ÁÛ&
직업 활동에 

필요한 자료를 _�"점자도서로 신속히 제작 지원하며 무료임 ☎ ��ï���ï����


 
 
 
 ò
�Àx8-.�12}�óô�2	
 �
사업안내 �
�627YZ


 
 ï
시각장애인용 전자도서 27Ö
필요로 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제작 27☎ ��ï���ï����

î
서비스 제공 hiÖ
õ��장애학생은 무료 이용 au	

�����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�*+���� ,-. /$ &%�

î
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�è&
 ^[&
자기계발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받아 다양한 매체의 

대체자료로 ��"보급하고 9ì

î
£���Ö
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회원인 등록 x8&
�8&
지체 -.�


 
 ï
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¿¤


 
 ï
기타 장애인도서관장이 인정한 기관 또는 ¿¤

î
£�<J��


 
 ï
 *D�3"��"õU"�6"�ö"평생교육 등을 위한 ¿z�


 
 ï
 ÔD&
��&
음악 이론 및 음악 교과 등 악보가 포함된 ÷�ç


 
 ï
 *Wizç&
##izç&
�ø��


 
 ï
 ���"청소년을 위한 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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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�*+���� ,-. /$ &%�( 01

î
신청 가능한 대체자료 �Ú


 
 ï
 ù�2��&
_�¾��¡&
_�¾�ÔD&
�À��sJ�¡


 
 
 
※ 점자 자료의 출력을 원할 경우 점자 출력을 의뢰하여야 q�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점자 

자료에 �q	

î
£�hÁ�úN	


 
 ï
 ù�2��Ö
 GB&
 �&���면 �Ì


 
 ï
 _�¾��¡Ö
 �B&
 �&L��면 �Ì


 
 ï
 _�¾�ÔDÖ
① 기악곡 및 �Ôû��û&
 ���면 �Ì	&
② 교본 및 Ôûc��B&
 ���면 �Ì	&


③ 음악 관련 �¡��B&
 ���면 �Ì	

î
£�é�


 
 ï
개인 £��Ö
장애인도서관 누리집 ü대체자료 ��£�ý의 ü신청자료 ãþhý
 게시판에 £�

내용을 >|


 
 ï
개인의 위임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Ö
 �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��£�¡�
작성 후 -.�

도서관에 ��

1� )2&���3�45�6��.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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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!�jX�"�'��	����È?�,��./��§S�R��ÝÈ�Jd��
!�
f
!��Ä�[\
���	!�ÝÈd!�w-����kß
��"�)�7?���-�:m�)����<����@A�
�����<�S&��z:����&EO�
�5�Û$@�Ã�S @]���<�5¼�7�
����&EO�Û$����b�Ã�i7:�&E�7x

��"��iO��C���¶·���<�S&��Ý:����&EZ����&Þ!����)«�����-�:�
ÝÈ

���UóE��1�������½�����	�Ï ��Kc�������½����0�Ï Ý"���
<���)'G(���� !3�C>?�D>
��
�Z�����"�'���C��We
��
��-�cI�������)«��&E����>N!�cID��¼ec�I¿c&:m�R�@A�
H�O���@��IJ@A��z
��
��-�
���$P��9��twO����~�Ã�twc&:m��Ü��S&�z



�� �� �

��������1��½���EF�Ï Ý�IJ

�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 사항 안내문 2��강의계획안에 3�'�

î
장애학생은 학칙 ��G� �에 ��&
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��&
 � &

과제 및 시험에 관한 교수학습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9gf&
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담당교수 

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96��
 � &
과제 및 평가 부분에 있어 가능한 

지원 유형의 예는 아래와 +6��

 �!" #	�!" $%�!"

�M���������b����67

�y������`�|����

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 �

T
��67���`�|����

�6�����

���;6�67

�M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 M��� 67�� M�M

a������`�|����

�y�������M�%�LC��(��M�

�������M�Ma������`�|����

î
실제 지원 내용은 강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96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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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학생 평가 편의제공 �4�

��장 ��

������	
이 지침은 ��<���이하 ü��ý라 ��	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편의제공을 ��

하는 -.�M�이하 ü�Mý이라 ��	들의 평가 수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��

����지원 45	
학생 평가 편의제공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학습지원을 받고 평가 편의제공을 

요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8
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�#��

�
평가 대필 도우미 �#

�
시험장 �#

�
h�Í���Z&
�b	&
 º<¨	
�#

�
평가 점자지 출력 �#

�
위 지원 범위 제공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학부와 협의 후 T*



�� ��� �

����제외 <J	
학생 평가 편의제공은 기본적으로 학습지원을 받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

다음 8
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상에서 �
��

�
 해당 �W�_#&
 �j&
 �ö<�	에서 자체 지원이 가능한 �M�평가 시간 õ-&
 시험지 확대 

복사 >	

�
평가 편의제공이 불필요한 �M�2�-.&
�8-.&
필기가 가능한 �M	

�
학부 재학생이 아닌 �M

�
평가에 대한 편의제공을 평가 당일에 요청한 �M

�
그밖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편의제공을 하지 않기로 정한 �M

��장 ��	


����평가 27	
평가지원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+�

�
평가 시간표에 기재된 입실시간 이전에 시험장 입실을 완료하여야 $f&
입실시간 이후 입실 

시 해당 평가에 응시할 수 ��

�
평가 전에 ®&
가방 등 기타물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��

�
평가 시 특별한 사유 없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�$f&
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W*

행위로 i���

�
평가 중에 감독자의 허락 하에 용변처리만을 위한 화장실 이용이 au$�

�
평가 편의제공 신청 후 결시자는 �W��j&
 _#&
 �ö<�	의 조치에 ��f&
사전 연락없이 

�회 이상 결시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편의제공을 받지 ��

A
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평가에 관한 편의제공이 불가능한 요청을 한 학생은 관련 �W��j&
_#&


�ö<�	에 문의하여 ����


����평가 신청 및 답안지 �t	
평가신청 및 답안지 수거는 다음의 각호와 +�

�
 평가 편의제공 신청은 평가일 �주일 전에 학생이 직접 �W��j&
 _#&
 �ö<�	
 사무실에 

방문하여 £���


�
신청서 작성은 학생과 면담을 통해 �W��j&
_#&
�ö<�	
조교가 직접 ����


�
작성된 신청서는 �W��j&
_#&
�ö<�	
조교가 즉시 장애학생지원센터로 ����

�
평가문제는 �W��j&
_#&
 �ö<�	
조교가 직접 해당 교원과 연락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로 

_�$f&
평가가 종료되면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방문하여 답안지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답안지를 

직접 �t��


�
 ¿&
해당 교원의 요청 시 평가문제 전달 및 답안지 수거를 교원이 직접할 수 9�


��장 ��

�A��D�	
장애학생 평가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-.�M27

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xz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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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연계 시 5�6�

î
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을 연계할 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%�$V&
장애특성에 따른 필요와 

��j�&
학생의 전공과 �Ù&
성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


 
 ï
다른 전공을 가진 교육지원인력이 대필하기 어려운 고학년 전공 강의 및 외국어 � �aÃ


 
 ï
수업의 특성상 하나의 수업에 여러 명의 교육지원인력이 ×��aÃ


 
 ï
수업시간 외에 추가 vª�ÑÖ
도서관에서 관련 도서검색 및 <�&
 �-��&
현장 }�&
팀 »I

��	이 많이 필요한 j��aÃ


 
 ï
기초학력 WH�ÑÖ
� &̀
��Z&
외국어 등의 기본 수학 능력 `�	으로 인한 보충 교육이 ×�

�aÃ

※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중 재학생의 경우에는 Àa´I-���장애대학생 ���Ú	을 통해 @

발할 수 9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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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도서관 이용 �)�*+�

î
?�Ö
장애로 인해 ���¡}�이하 �¡}	에서 �o&
도서 또는 정보를 ¥�&
대출 및 활용하는데 

심각한 제한이 있을 ¨©&
장애학생의 독립적 학습 및 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이나 

별도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0��

î
서비스 Ñx


 
 ï
장애학생 우선석 및 장애학생 전용 2*�


 
 ï
도서 ��¡Ûð


 
 ï
장애학생 �¡ñ정보 검색 ¡ÛðÖ
자료검색 27�F&
장애인용 컴퓨터 제공 및 �ª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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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 정보이용 ¡Ûð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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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78��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�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�����
%Íßl용역 등의 �#�&
 [�

*D¿0h�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¡¢:'&
�`l결제 

>§
처리하는 기기를 0��	를 mnl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�oj
동등하게 ³´l

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��

�장애인차별금지법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 ��!"#$

인 내용 %�
②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Íßl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U¤

적인 내용은 다음 8
호와 +�
�y&
 �건축법 xzá�
별표 �
��호에 따른 ��(
근린생활시설 또는 

같은 표 ��호에 따른 ��종 근린생활시설 중 Íßl용역 등의 제공자가 ¬�
근린생활시설 용도로 þ

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��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b

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�n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�o

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³´l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¨©에는 다음 8
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

것으로 ��


 
 �
 �지능정보화 기본법 xzá�
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*$&
 ¥)

기준의 Á�


 
 �
무인정보단말기 _à�*+	
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[,�
들어갈 �

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

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mn


 
 �
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mn


 
 �
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mn


 
 �
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5�
 �À

��l`�l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�#


 
 A
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Ò&
전자적 

신호 �#

③ Íßl용역 등의 제공자는 ��항 8
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[�*D¿0h-
.í

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�F§
배치하여 

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³´l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��

�장애인차별금지법 �����별표 ������&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'(�

�
 ����년 �월 �L일부터 적용되는 Íßl용역 등의 �#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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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µ
 �생 0�

�/�
 �생 략 �

/고 0! ��호부터 ��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1�2�34-5! 운영 

중인 ���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��호부터 ��호까지의 6278! 9"하고 

���:년 �월 �;일부터 $<=>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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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9:9;(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대비 부서별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<=�

�
} 


 
 
 a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�����특수교육 �1��	


 
 
 �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�����편의제공 >	


 
 
 �
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항목 ���
장애학생에게 대학안내 및 입시 등에 대한 

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2u*D¡Ûð�2���	는 *D°£³´��2	을 확보하고 

9&aÃ

�
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 지원 및 ����
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대비를 

위한 부서별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를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µ3��


 
 
 a
 ��Ö
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교육부 ����
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대비를 

위한 웹 접근성 기준 Á��내년 G/L월 Ñ*	


 
 
 �
웹 접근성 평가 대상 2���Ö
대학 h�*D�4�ô�2	&
단과대학 및 학과 소개 *D&


입시 및 입학 *D&
-�*D&
공지 *D&
장애학생지원 *D�-.�M27YZ	
>


 
 
 �
협조요청내용 


 
 
 
 
 
 �	
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하여 �항에 따라 홈페이지 }C�¤

�업체 >	에 웹 접근성 미 준수 항목 개선 ��


 
 
 
 
 
 �	
전 부서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5�Ä��6�7��� !	


��"유지 보수 계약 x&
2ñ앱 접근성 확보 방안을 pq


 
 
�
웹 접근성 준수 여부 확인 é�


 
 
 
 
 
 �	
해당 부서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준수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2-n�웹 접근성 �)h}	의 

8Ä9�:���자가진단 »I¼½	으로 검사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수정 


 
 
 
 
 
※ 웹와치 홈페이지 접속 ï
파일다운로드 신청 ï
해당 프로그램으로 부서 홈페이지 점검 ï


진단보고서를 참고하여 홈페이지 �*


 
 
 
 
 
 �	
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�¤�업체 >	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��
에 따라 

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?@


 
 
 
 
 
 �	
웹 접근성 준수 판단 기준 Ö
 ��개의 검사항목 모두 평균 준수율 (�;
 �J


 
 
<
기타 Ö
추가 문의는 =����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·CÕ6��




�� ��� �

1� 4�K�	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|(�����ù6�9:����±"��"���=:l�C>?�D3���"�
<���=>�
���c����"�� ��"�
����up@A�lmZ�§�@a!�
���:��"È���"�
���
 ��c�
��:����Vr�$�&EO�IJ@a�������b�Ã���

��"�:m��¬@A�
��:��P�
��:���5��ÝÈ@a�������b�Ã�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±��:��IJ
��
�����P�
����8�C�}&�¦9��pI��WX�
���I��,��5�
��
��-�e���
�-�£���b�Ã��<�����&¯:�QR��³´�����IJ
��
����
��µ8c�
��&�:��������È�TgO�k@+�
����G�
����
����&@+�%&
��
�������È�³�lm��G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&�% @A�
���G�
�����
�kI�O�5�

?� �L�+��M�	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|(�����"�Kc|�C>?�D3���"�<���=>
����È�Ý7:;<� �Ý7"#)«�,:Ô=¬C��5�
�$��>����ÝÕ?4�@a�`�
�$
��Ý7"#�A�B-����	�,	

����s-ß?��Ö�¦ � �>?�"#�]N-�1�¥�
�$���s�-ß?�(V	��5
���
�����C��C�DE�F�"#!�Ý7"#��5

��¹�Ïf�²î"#�IJ

�학생 안전사고 부분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장애학생 관련 내용 >?�

î
�_��


 
 ï
숙소 등 행사 장소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진입 및 이용 가능 여부 ¥>


 
 ï
 장애인의 수직 이동 및 수평 이동 대피 경로 º�
 수직 대피의 어려움과 엘리베이터 가동 

중지 등의 상황 시 임시 대피 구역 ¥>

î
참가학생에 대한 �_��


 
 ï
 5'J?�2H&
화재 >	
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 대피 방안 사전 점검 및 논의 


 
 ï
위급상황 시 장애인을 지원할 조력자 지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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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#&

◦ }������ª��q��UóE���������}���ù6���Ö�������	�/01��Ü"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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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면 좋은 
@�

î
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성과 hu

î
장애 및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인식 �%

î
장애학생의 인권과 관련 �@

î
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A�

î
장애학생의 ��6	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의 �¬


 
 ï
장애학생 ��"학습 기자재의 종류와 v3é�


 
 ï
장애학생의 �ªB&
정보접근권 등 학교생활 지원 방법 

î
장애학생 대상 강의에서 고려할 ���강의 Hz&
j�&
성적 평가 >	

î
장애학생과 함께 수강하거나 그룹과제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1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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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사회적 ���ABC��DEF�

î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

,-.B��/을 C©%,-.#B`ß/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q

��!교육실시 ?@

î
현행 �á�장애인복지법 ����	에 의거 사회적 �D?@�°Eü사회적 -.�D?@��ý	
교육 

의무 대상기관은 �년에 �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

위한 교육을 �x$%&
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���실적관리시스템 내 ÊF	하여야 q

î
아울러 �장애인복지법 xzá�
 ��A조 ��항 �개정 ����
 A
 �&
 ����
 A
 �(�
관련 �D

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��&
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$V&


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q

��!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A�

9. ��

���O �����tu�W�µJ�W��7Ý���7ÝW���(��/¶�� �	

����

Hf������Þ����/��ß3>���5(�����M

µà��Wá;�>��O�â����
�ãÔK�Oä��åq���35(��C����æt� <n�

�O�`@¶

���a YçYp+� <+� <+� V� YçYp+� <Y+� l<+

:i�� �3��M]èµééé+êëìí¡íîï+ðñ+òñwóêôõ+îð¶� c�(8>�X��3:i

:i�a YçYp+� ö+� <+� V� YçYr+� Y+� Yö+

��! -B	


î
전문강사 FhÖ
 G���HÖññIII�J6$ï$#K LMLñ$#Kñ$#KÄ��6�7��� !N�H�# 

î
�����내부자료 및 ¦OPQR	ÖG���HÖññIII�J6$ï$#K LMLñKH$LñJ �L#ñ�ñH$6$7�S �L#N�H�# 

C�! DEF�

î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 �☎ ����ï��(�	

î
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�☎ ��ï����ï�AL�&
 ����&
 �A�L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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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GH�

��!사회적 ��GHI+,��2�1+,�!

î
 �-.�12�������사회적 인식개선 >	&
시행령 ��A��인식개선교육 �x	에 따라 사회적 

�D?@�°Eü사회적 -.�D?@��ý	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�년에 �회 �J�대면교육 pq	


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�x$%&
 그 결과를 

보건복지부장관에게 ���실적관리시스템 내 ÊF	하여야 q

��!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+,��2�1+,�!

î
 �장애인고용촉진 및 ^èÍv��
 ��� ��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��	&
 �LA��j1�	&


시행령 ��� ��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��	에 ��&
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�t

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

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xz


 
 
 ï
T%Ö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��pU�G���HÖññ$#KM$�# LMLñ	

��!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프로그램 ��

î
매년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#õ&
 _xO&
 ¤�vª&
장애 인식개선 Vô�&
관련 인사 

��&
등 구성원 전체의 장애 이해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xz

C�!장애학생 지도교수 +,

î
장애학생지원센터는 매 학기 �회 장애학생 수강과목 담당 ��&
�j-&
지도교수 등이 참석하는 

장애학생 지도교수 간담회를 소집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

�62�&
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 �z

��!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JH

î
 매년 �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소개와 

장애학생 지원체계 ÇÌ&
장애학생 지원인력 활동 소개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Ç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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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진로 및 '(창업 지원 

�� UV3W�	

��������f����1��9�¾;OP3�6á��?�|��;��d�7����(�����¾;%ã�
���?%�|���;��(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6�«,�e»	�Ç@���ÕAB���Ô«+���"�
��'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(�����6�� UÅ�p��|�J\�(�ÆoC§L7�¾;�DE�;E��
�	�¬6�ä��0���	��Õ�����"���=:l���|}~�����t����	��/�
%ã�����|Ö������y���UÏ '

�� X��	

�������ïðÇ�¾;�q�Æo���3;W4�Ï 
��¹±X�
���GH8�¯�� �o<�������:m�¥B@A�Á�LÂ:�@+����b�Ã�
���&EO�
��:��ÝÈ/

�����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CIJKDEF�

î
 �HI�취업 지원 �Ú	
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rs


 
 ï
주요 »I¼½Ö
 HImR&
 Ðèm]O&
자격증 <Û&
 �F¡�b¡&
 ÐèV»&
공공기관 ÁÛ&


기업 õ�&
선배와의 yW&
인식개선 >

î
 �통합 지원 �Ú	
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HI�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

필요한 27&
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�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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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�*+�

î
X��ÐèÁÛ���


 
 ï
직업능력평가포털 경유 �
직업준비 �
온라인취업준비사이트 접속 �
회원가입 후 �3


 
 ï
총 ���여편의 취업 동영상 콘텐츠 �#


 
 ï
취업뽀개기 심화 ��Ö
기업 유형별 ÐèÁÛ&
¡¢_Ú&
^[��¥�&
면접전형 등 특강 ªsJ


 
 ï
원포인트 ÐèYZÖ
구직전형별 ��분 이내 스낵형 ªsJ


 
 ï
매년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

î
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���7[$#KM$�# LML	


 
 ï
 �장애인고용촉진 및 ^èÍv����G�조에 의거 상시 ��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�è�&

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 및 직업생활 지원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

두어야 q


 
 ï
장애인의 ^è2�&
직업적응 \ &
직업능력 개발 \ &
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%3

촉진 및 직업 재활을 위한 업무를 K�q

î
근로지원인 27�è


 
 ï
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

있는 경우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��


 
 ï
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

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¡Ûð


 
 ï
 27<JÖ
중증장애인 ´I��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@:	

î
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대학생 취업지원 사업 ÇÌ


 
 ï
 �Ö�
맞춤형 ^è]�^m_


 
 ï
취업캠프 및 hè]é

î
-.�Ðè�#`C2


 ï
 <JÖ
만 �L세 이상 A(세 이하 -.�


 ï
졸업예정자부터 T=au


 ï
 ��¿R	
상담 및 취업활동 RS&
 ��¿R	
취업역량 �ß&
 ��a}C	
고용유지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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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청년장애인 LMN5JKDEF�

î
 한경국립대학교를 주관으로 ��개 À{<��¡b<&
 인천대 및 (개 2±t¾À{<�	이 T=

하고 9gf&
전국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역량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

하고 9ì
특히 청년장애인 창업공유대학은 청년장애인의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

높이고 창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민간기업들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

청년장애인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9ì

î
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?:&
장애학생 cè�dV»&

전국 -.ï비장애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등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gf&
전국 대학에 

재학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참여가 au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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)� 장애학생 지원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*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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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���-.�%>��27YZ	
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

2원을 위하여 -.�%>��27YZ�이하 ,%>��YZ/라 ��	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

��

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8
호의 업무를 �z��

�
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õUle�

�
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?:lD'

�
장애학생의 HIl취업 27

�
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27

�
���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^m_

A
 ���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27

G
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�è

③ 국가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mnl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

수 9�

④ 고등교육센터의 mnl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'본조신설 

����
 ��
 �L)



�� �� 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 ��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mnl지정 >	
 ① 교육부장관은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

-.�%>��27YZ�이하 ,%>��YZ/라 ��	를 설치하거나 다음 8
 호의 기관 또는 

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��

�
 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�Þ�
��조에 따른 ##h}

�
 �%>����
��조 8
호에 따른 ��

�
 �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m{l운영 및 육성에 관한 �Þ�
�L���항에 따른 õUh}

�
 �공익법인의 m{l운영에 관한 �Þ�
��조에 따른 #f��

�
 �g��
���조에 따른 ÛsC��

A
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��

② ��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8
 호의 기준을 모두 

갖추어야 ��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�^l인력을 보유할 h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�[�&
-Ûl시설을 갖출 h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h

③ ��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%x��

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

지정계획을 ��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��

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8
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

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��

�
 �����호의 �^l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RS

�
�����호의 �[�&
-Ûl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RS

�
�����호의 사업계획 및 rs@*

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�년으로 ��

⑦ 교육부장관은 ��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¨©

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9�
�y&
��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��

�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¨©

�
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¨©

⑧ 교육부장관은 ��항 및 �G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

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��

⑨ ��항부터 �L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2*l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�

육부장관이 정하여 %x��
 '본조신설 ����
 �
 �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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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 �� �

��� � �������	�
�����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

��(���N2757O	
① 대학의 장은 다음 8
호의 사항을 P l결정하기 위하여 �N27

57O�이하 ,�N2757O/라 ��	를 mnl운영하여야 ��


�
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

�
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P�l결정 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

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�o&
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

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\]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

��
 �L�


③ 특별지원위원회의 mnl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

��
 �L�


�����-.�M27YZ	
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��lK�

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mnl운영하여야 ��
 �y&
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��$t�
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

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9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&
 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

② -.�M27YZ���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0��
 이하 

+�	는 다음 8
호의 업무를 K�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&
 ����
 ��
 �L&
 ����
 ��


�L�


�
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

�
 ���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


 � �
 �-.�12��
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

�
 �^7l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

�
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

�
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

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<
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

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mnl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

��
 �L�




�� �� �

���� ��개인별 ��27RS	
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

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��


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��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

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��


③ 대학의 장은 ��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��


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

*��
 '본조신설 ����
 ��
 �L)


�����편의제공 >	
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5

하여 다음 8
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�
 �L&


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

�
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

�
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

�
취학편의 지원 

�
정보접근 지원 

�
 �-.�lE�l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�Þ�
 �����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

지원 

A
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

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�-.��N

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Þ�
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

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��
 ���
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27$

여야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�
 ���


④ 대학의 장은 �����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-.�

생을 위한 ßà¬m&
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��


�신설 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

�����학칙 등의 ��	
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8


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

�
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

�
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

�
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��

�
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��



�� 	� �

�����-.�%>��27YZ	
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2

원을 위하여 -.�%>��27YZ�이하 ,%>��YZ/라 ��	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

��


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8
호의 업무를 �z��


�
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õUl분석 

�
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?:l보급 

�
장애학생의 HIl취업 지원 

�
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

�
 ���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

A
 ���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

G
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

③ 국가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mnl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

수 9�


④ 고등교육센터의 mnl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 '본조신설 

����
 ��
 �L)


�����대학의 심사청구 >	
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

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9�


② 대학의 장은 ��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�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

서면으로 통지하여야 ��


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��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T*�부작위 및 거부를 pq��	과 

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

수 9�


④ 특별지원위원회는 ��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�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��


⑤ ��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��


⑥ 대학의 -&
�^7&
그 밖의 관계자는 ��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��


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
부      칙  �법률 ��L((�.&
 ����
 ��
 �L�
 


이 법은 공포 후 A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xz��




�� 
� �

�장애인 등에 대한 ���������	

�����특별지원위원회의 mnlrs	
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��명 이상 재학하는 

경우에는 법 ��(조에 따른 �N2757O�이하 ,�N2757O/라 ��	를 mnl운영하여야 ��


② 장애학생이 ��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��(����

��호 및 ��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9�
 �?*
����
 �
 �L�


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�명을 포함하여 �명 이상 ��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

U�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L�


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8
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\]��
이 경우 8
호별 

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��분의 A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�
 �L�


�
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

�
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

�
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

⑤ ��항부터 ��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

대학의 장이 *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�
 �L�


�����장애학생지원센터의 mnlrs	
 ① 법 ������항 단서에서 ,일정 �7/이란 (명을 

0��


②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�^7g

로서 다음 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L�


�
 ���&
�O12�&
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

�
 ��&
D�l �&
복지 등 분야의 ���h���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

�
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�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

�
 그 밖에 ��호부터 ��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

사람 '제목개정 ����
 �
 �L)


���� ��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>	
①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

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8
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��


�
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

② -.�M27YZ�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0�

�	의 장은 법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

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��
이 경우 장애학생이 ��$à


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�jl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��
 


③ ��항 및 ��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

사항은 대학의 장이 *��
 '본조신설 ����
 �
 �L)




�� �� �

�����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w �#	
 
 
①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-.�

생을 위하여 다음 8
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��


�
 �장애인복지법 xzá�
별표 �
 ��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-à&
자막 

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

�
 �장애인복지법 xzá�
별표 �
 ��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��호에 따른 â�-

.��이하 이 조에서 ,�8-.�>/이라 ��	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ã

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

�
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äå&
æå&
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

② 대학의 장이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sJç�이하 이 조에서 ,�èsJç/

이라 ��	에 ��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8
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9�


�
 ��항 8
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

�
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�6D�hhl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���


8
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'본조신설 ����
 A
 �L)


���� ��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mnl지정 >	
 ① 교육부장관은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

-.�%>��27YZ�이하 ,%>��YZ/라 ��	를 설치하거나 다음 8
 호의 기관 또는 

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��


�
 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�Þ�
��조에 따른 공공기관 

�
 �%>����
��조 8
호에 따른 학교 

�
 �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m{l운영 및 육성에 관한 �Þ�
�L���항에 따른 연구기관 

�
 �공익법인의 m{l운영에 관한 �Þ�
��조에 따른 공익법인 

�
 �g��
���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

A
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��

② ��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8
호의 기준을 모두 i

추어야 ��
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�^l인력을 보유할 것 

�
법 �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�[�&
 -Ûl시설을 갖출 것  �
법 �

�����항 8
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

③ ��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%x��

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

지정계획을 ��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��




�� ��� �

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8
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

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��


�
 �����호의 �^l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

�
 �����호의 �[�&
-Ûl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

�
 �����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

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�년으로 ��


⑦ 교육부장관은 ��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8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¨©

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9�
�y&
��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��


�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

�
 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

⑧ 교육부장관은 ��항 및 �G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

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��


⑨ ��항부터 �L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2*l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�

육부장관이 정하여 %x��'본조신설 ����
 �
 �L)


�����심사청구 j�	
법 ������항 및 법 ��A���항 또는 ��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P

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88
교육부령으로 *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��


�����규제의 Í¥>	
교육부장관은 다음 8
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8
호의 기준일을 hÁ

으로 �Ù<��매 �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0��	
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

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��
 �개정 ����
 �
 �L�


�
 ���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mnlrsÖ
 ���A년 �월 �일 


 � �
 ������항 및 ��항에 따른 위원회의 U�Ö
 ����년 �월 �일 


 � �
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��Ö
 ����년 �월 �일 

�
 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 [Ö


���A년 �월 �일 

부      칙  �대통령령 �����A.&
 ����
 �
 �L�

����xzk	
이 영은 ����년 �월 �(일부터 xz��

����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¨j�n	
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

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������항 8
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�

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��
 �y&
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

������항 8
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8
호별 

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��분의 A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��



�� ��� �

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�
�

�����정당한 편의제공  [	
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

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8
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��


�
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

보장구의 대여 및 �C

�
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�n

�
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¡h&
 D�hh&
높낮이 조절용 ®J&


각종 D¯l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

공간 ºD

�
 xl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°±&
 `�°±�²h	&
점자자료 및 인쇄물 ³´�

µ¶·�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0��
이하 +�	a
삽입된 

��&
 � &̧
큰 `���&
 ßà¹lº<»I¼½&
 D�hh&
 [2¾�¿0h&
 �ëçì�kí

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�¿

�
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�#

A
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��

② 교육책임자는 ��항 8
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-.�M27

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③ ��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��항에 따른 -.�M27

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�n&
}Cl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
�����Íßl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�N�2	
 êÍßl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

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

가져다주는 ç�&
¡Ûð&
�f&
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d�


 
lÍßl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Íßl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

박탈하여서는 아니 d�


 
③ Íßl용역 등의 제공자는 [�*D¿0h�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m

시하여 제공하거나 ¡¢:'&
�`l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0��	를 mnl운영하는 경우 

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³´l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

제공하여야 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G
 �G�


 
④ ��항에 따른 Íßl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
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*��
 �신설 ����
 G
 �G�



�� ��� �

�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��	�

�����장애학생지원부서 및 K��	
① 교육책임자는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

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8
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-.�M

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�
 ��l�>����
및 �%>����에 따른 학교의 ¨©Ö
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

두어야 ��

�
 �s��D���에 따른 보육시설과 �������에 따른 유치원의 ¨©Ö
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

두어야 ��

�
 �nM����에 따른 nM��xm&
 �학점인정 등에 관한 �Þ�에 따른 ��\ h}&
 �^è��

훈련 oH��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��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¨©Ö
 장애학생을 위한 

담당자를 두어야 ��

② 교육책임자는 ��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

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��

���� ��Íßl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>	
① 법 ���

���항에 따른 Íßl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� �와 +�

② 법 ������항에 따라 Íßl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Ì3Î


다음 8
호와 +�
�y&
 �건축법 xzá�
별표 �
��호에 따른 ��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m


��호에 따른 ��종 근린생활시설 중 Íßl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

바닥면적의 합계가 ��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

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�p


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³´l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8
호의 편의를 

제공하는 것으로 ��

�
 �지능정보화 기본법 xzá�
���� ���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¥)h

준의 Á�

�
무인정보단말기 _à�*+	
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�


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

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mn

�
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mn

�
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mn

�
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�À��

l`�l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�#

A
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

신호 �#

③ Íßl용역 등의 제공자는 ��항 8
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.í

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

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³´l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��

'본조신설 ����
 �
 ��)



�� ��� �

��� � ���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

�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�����조 ����

�
 2¤-.��qrstu	


 
 a
한 v&
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�o


 
�
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2w�xy
 Ö
손가락 z	
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ä

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��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

�o


 
�
한 다리를 aI:�z}j�N�H{L�!7
 | �!�	
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�o


 
�
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�o


 
<
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

이상의 기능을 잃은 �o


 
µ
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 o


 
�
 2¤�qr	에 위 8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

�o

�
}~k-.�����stu	
 ï
}�<Û&
외상성 }äJ&
}������	
등 뇌의 기질적 ~k

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
x8-.����stu	


 
 a
나쁜 눈의 xF�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0��
이하 +�	이 ���
 �

하인 �o


 
�
좋은 눈의 시력이 ��
이하인 �o


 
�
두 눈의 시야가 88
주시점에서 ��도 이하로 남은 �o


 
�
두 눈의 시야 �분의 �
이상을 잃은 �o


 
<
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��도 이내에 �D\'1x���	)이 있는 �o

�
�8-.����stu	


 
 a
두 귀의 청력 손실이 88
 A�ùx��#S	
이상인 �o


 
�
한 귀의 청력 손실이 L�데시벨 �J&
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��데시벨 이상인 �o


 
�
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��퍼센트 이하인 �o


 
�
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�o



�� �� �

�
 â�-.����stu	
 ï
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�o

A
 2�-.����stu	
 ï
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

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�o

G
 ���-.�����stu	
 ï
소아기 ��)&
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â�"£¤m�"�h�j"

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

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�o

L
 *£-.����stu	
 ï
다음 8
목의 -.l질환에 따른 B*�jlzªl사고 기능 및 능력의 

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�o


 
a
지속적인 양극성 *ª-.���st&
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-.	&


��~&
��*ª-.�����st	
및 재발성 ©b-.


 
�
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��-.&
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*£-.&


��-.�9 KL$��$ýH
 #�H L#$L	
및 hà)

(
 £--.����stu	
 ï
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

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 P--.����stu	
 ï
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

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 .�h-.�� ¡¢stu	
 ï
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

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 i-.��£stu	
 ï
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

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Çà-.��¤+stu	
 ï
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 -¥"�¥-.��¦§"¨§stu	
 ï
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-¥�¦§	
또는 

�¥�¨§	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�o

��
}_)-.���©ªstu	
 ï
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�O

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�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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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T�

�¨�	

제  �Ö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장애학생 ��ï학습지원 협조 ��

�
} 


 
a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�����편의제공 >	


 
�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�����N�2	


 
�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교원 학사안내문 ÇÌ���27¬ï�L��&
 ����L��	

�
상기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장애를 �

유로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을 위한 ��ï학습지원 ÇÌ`�\�


T�	을 송부하오니 수강장애학생 현황을 ¥��\�T�	하시어 장애학생 지도에 참고하시기 

µ3��

�
전 �W�전공 및 W¡	에서는 전임교원을 포함한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게 장애학생 학습지원 Ç

내문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장애학생이 학업에 대한 민원제기 및 중도 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8

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��·{��

※ 장애학생에게 수업참여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강변경을 유도하는 ���장애학생의 학습적 배려 요청을 

거부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����	
�

붙임  �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안내문 �W


 
 
 
 
 
 �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장애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�W
 
®

-.�M27YZ-



�� 	� �

�9:9O�9학기 장애학생을 위한 �P�학습지원 	
��

'-.�N�2«BCU�>!}��Þ)
 �����정당한 편의제공  [	에 따라 장애학생 ��"�6

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학생 학습 지원에 협조를 WÏ·{��

�����ï�학기 대면강의 학습지원 ÇÌ�

�
교재 강의 및 노트파일 �#

�
판서 대신 »Y¯°�±�²²9	
자료 ��"활용 및 파일 제공 ��8-.�M	

�
장애학생 과제제출 시간 õ-

�
시험시간 ��배 /
 �배 연장 �구술 평가 및 리포트 제출 대체 등 시험 방식 ³´	

�
강의내용 녹음 µ3

A
수업 중 노트북 사용 µ3

G
장애학생 수강 좌석 우선 2*

L
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서술식 "
논술식 설명 �도형 "
도표 사용 2ö	

(
기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�※ 수업 계획서 등록 시 표기한 사항 >	

��
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7

�����ï�학기 비 대면강의 학습지원 ÇÌ�

�
강의영상 파일 최소 �일 전까지 èI·�가능한 강의 스크립트 Ók�GI�
 �¶�	로 �#

�
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동영상 내 강의자 얼굴 영상 삽입 �강의자 입 모양이 보이는 ·h	

�
실시간 강의 시 장애학생 상담 후 참여 배려 제공 �비대면 시 지원인력 ���;
제공 ��¸	

�
실시간 강의 시 지원인력을 위해 링크 주소 !�[J$L에 ¹x

�
장애학생 동영상 시청 시간 �주 이상 보장 �출석체크 및 퀴즈 적용 시 반드시 ��	

A
장애학생 과제 제출 시간 õ-

G
시험시간 ���/�배 연장 필요시 난이도 조정 및 과제 대체 �교내 이러닝 강좌 pq	

L
시각장애학생을 위한 ¼º&
도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 �대명사 사용 2ö	

(
영상 크기를 분할하여 제작 및 탑재 ��개의 영상 당 ��분 이내 B-	

��
수강장애학생 상담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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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장애학생 지도 시 5�GQ�

�
 ���교수 및 ^7	의 장애학생 지원  [


 
 ï
입학을 허가한 이상 ���교수 및 ^7	는 장애학생이 다른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

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96��

�
 �èRS¡�»[66�JKH	의 ��


 
 ï
 장애학생이 수강할 경우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 

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µ3��

�
동등한 학습권 D-


 
 ï
장애학생은 여느 학생들과 같은 xi&
같은 장소에서 강의자료와 정보 등을 획득하고 2�¼§

권리가 96��
따라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학생들이 이해하고 �3½

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형태의 ���강의 E�&
강의 ���
파일 >	를 제공해야 Ë��

�
성실한 상담 및 2�


 
 ï
장애학생은 강의 수강에 있어서 자신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와 개별적으로 만날 

권리를 가지고 96��
만약 장애학생이 수강 과정에서 장애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

충분한 시간과 인내를 갖고 성실히 대하여 주시기 µ3��

�
개인 신상 Û¾D-


 
 ï
어떤 장애학생은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 노출에 매우 민감할 수 96��
따라서 개인적으로 

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항은 신중히 보호해야 $f&
장애와 관련된 상담 또한 공개되지 

않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Ë��

A
개인 맞춤형 �62�


 
 ï
장애마다 또는 같은 장애라 하더라도 그 기능적 제한의 정도에 따라 요구가 다르므로 장애학생의 

개인별 지원 요구는 �öË��
따라서 적절한 교수 방법 또한 개인에 맞출 필요가 96��

G
학생 본인의 의지 A�


 
 ï
 굳이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피하시기 µ3��

겉으로 보기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이 보여도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지원받는 것을 오히려 

꺼리는 학생도 있기 ¿`Ê��

L
장애학생의 na


 
 ï
시각장애학생이나 뇌병변장애학생들은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필답고사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

96��
따라서 시각장애 �급 학생은 별도의 공간에서 음성인식 프로그램 내장 ��Z�-.

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 au	를 이용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$f&
필기에 많은 시간이 

필요한 뇌병변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최소 ��배 연장하는 등의 지원이 ×�Ë��

(
장애학생 행정지원 W¡


 
 ï
본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행정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9gÀI&
장애학생 관련 

사항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알려주시기 µ3��



�� 	�� �

�장애학생을 위한 �P�학습 편의 제공 RDST�

�
장애학생 ��"학습 지원 시 사전 유의 ��


 
 �	
교과목 수강 학생 중 장애학생 ÓÔ


 
 �	
장애학생 ��27�U&
�©Á	
인력 수강 허가 ñ
청강 Â�


 
 
 
 ï
장애학생 정보 º�Ö
전자출결 → 출결관리 → 장애학생 }C


 
 
 
 
 
Ã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장애학생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유의하여 �Üx�


 
 
 
 ï
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 수강 허가 및 수업 참여 Â�


 
 
 
 
 
Ã장애학생과 교육지원 인력이 같은 교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¨©


 
 
 
 
 
 
 
Ä
 ��µaÖ
장애학생과 수업을 함께 수강하며 지원이 필요한 ¨©


 
 
 
 
 
Ã장애학생의 수업에 교육지원 인력이 참여하는 ¨©


 
 
 
 
 
 
 
Ä
 ��Â�Ö
장애학생의 수업지원을 위해 수업 참여가 필요한 ¨©


 
 
 
 ï
장애학생 학습지원 _`�627����°±�&
��²h�	
수업 참여 Â�

�
장애유형별 ��"학습 지원 ÇÌ


 
 �	
 #°


 
 
 
 ï
장애학생 교육지원 인력 수강 허가 및 청강 Â�


 
 
 
 
 
Ã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인력에게 수강 µa&
청강 승인이 ×�Ë��


 
 
 
 ï
장애학생 수업 참여 및 지도 ��


 
 
 
 
 
Ã장애학생이 ¬»I��&
토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가 ×�Ë��


 
 
 
 
 
Ã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여 과제 ��é�&
 과제 ��éD&
 제출기간 등 

조정이 ×�Ë��


 
 
 
 ï
na


 
 
 
 
 
Ã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시험 시 시험시간 õ-&
별도장소 제공이 ×�Ë��


 
 
 
 
 
 
 
Ä
별도장소 �#Ö
-.�M27YZ&
장애학생 해당 단과대학 2*-b


 
 
 
 
 
 
 
Ä
시험 <×&
대독 지원 교육지원인력 승인 Ã시험 평가 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

사용 허가가 ×�Ë��
 ��b	&
노트북 등 ñ
¿&
기기 세팅 ×�	


 
 
 
 
 
Ã��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에 따른 상대평가 Ñ
�3<J

��è��na@*�

����naé�	
①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��
 �y&
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
45�Nm�	
및 총장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9�

ÅNm�Æ
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 45

④ 
À�"체육특기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�M&
 -.�&
외국대학 ���¢�M&
미래융합학부 
소속 �M


 
 
 
 ï
기타 ��


 
 
 
 
 
Ã장애 *�&
장애 특성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지원이 필요할 수 96��


 
 
 
 
 
Ã장애학생의 원만한 수업 참여를 위해 ��"학습 지원에 관해 개별적인 소통이 ×�Ë��


 
 �	
시각 -.


 
 
 
 ï
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�#


 
 
 
 
 
Ã실시간 및 영상 수업 시 원만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의자료 지원이 ×�Ë��


 
 
 
 
 
Ã시각장애학생의 경우 �627���27	
인력이 강의자료에 포함된 그림이나 �m&
영상 

등의 설명을 �#Ë���학습지원 인력과 장애학생이 수업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

있으며 이는 잡담이 �Ç��	



�� 		� �


 
 �	
청각 -.


 
 
 
 ï
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�#


 
 
 
 
 
Ã청각장애학생 전문학습지원사가 수업 전 제공된 강의자료 확인 후 내용을 숙지하고 수업을 

27�수어 °±&
��²h	하게 되면 학습지원의 효과가 커질 수 96��


 
 
 
 
 
ÃÅ실시간 �èÆ
È&
밴드 수업 진행 시 ��°±�&
 ²h�&
문자통역 학습지원 ���27	


인력의 초대 및 승인이 ×�Ë��


 
 
 
 
 
Ã원격제어 화상회의 »I¼½�구글 ·É&
구글 Á�	을 통해 수어 °±&
속기 27


 
 �	
 2¤"뇌병변 -.


 
 
 
 ï
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�#


 
 
 
 
 
Ã상지 장애로 인해 필기가 어려운 �M��&
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

강의자료 제공이 ×�Ë��


 
 
 
 
 
Ã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학습보조기기 사용에 시간이 소요될 수 96��


 
 
 
 
 
Ã언어장애를 동반한 장애학생은 »Ê»로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96��


 
 �	
 :�����&
2�	
-.


 
 
 
 ï
수업 전 강의자료 파일 사전 �#


 
 
 
 
 
Ã강의자료 및 과제제출 등 장애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으로 안내가 ×�Ë��


 
 
 
 
 
Ã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zª�Ñ
수업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 >	을 하는 경우도 

96��
수업 중에 필요한 규칙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수 96��


 
 
 
 
 
Ã강의자료 제공 시 중요한 내용은 ��mx�Ñ
ËÌ&
Í·mx&
형광색 표시 >	를 하여 

제공해주면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Î��

�
비대면 수업 장애학생 27


 
 
 
 ï
시각장애학생은 Û<à�X��	
강의에서 그래프나 그림을 2x���h&
저것 >	로 설명하면 

이해하기 �Ï6��
최대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µ3��


 
 
 
 ï
청각장애학생은 교수자의 입모양을 보고 수업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도 96��
비대면 �è

이나 영상 자료 제작 시 입 모양이 보이도록 하여주시거나 자막을 Ð��É�


 
 
 
 ï
지체장애학생은 필기하거나 글자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96��
잠깐잠깐 쉬는 

시간을 가지며 학생의 학습 진도를 살펴주시기 µ3��


 
 
 
 ï
 -.©&
정상인 등의 차별적 용어보다는 -.�&
비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�Üx�


 
 
 
 ï
외관상으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학생이 수업 및 시험에서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96��

�
한걸음 더 Ñ�ah


 
 
 
 ï
장애학생이 불편해 보이더라도 당사자는 불편하지 않을 수 96��


 
 
 
 ï
도와주려 하시기 전에 장애학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µ3��


 
 
 
 ï
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별적 지원 요구를 묻기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여 교수학습 및 

평가 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µ3��


 
 
 
 ï
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요구나 교수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

함께 지원 방안을 F�DÕ6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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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 T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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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�Ö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�i%��<àx�	
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ÇÌ

�
} 


 
a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�����정당한 편의제공  [	


 
�
학업성적 평가 규정 ����naé�	Ö
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 적용 대상자 

�
 ����학년도 �학기 중간고사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ÇÌ$�f&
 �Ò


대면시험 시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해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µ3��

�
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��


 
a
지원 요청 j�


 
 
 
 �	
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���\�
서식 T�	


 
 
 
 �	
 학과사무실은 \�
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a&
��GkÝ2
장애학생지원센터 K��

에게 _��pU4k
또는 #`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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¡�jA�7�#$�LC�®c

�¢µ�3���í��/¶�� ¡���)��.�m���'&� ���	�q�`A �3¤ 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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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 ��


 
 
 
 �	
장애학생의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9�|
a'�
학과 Ì!¡
진행할 h


 
 
 
 �	
시험문제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시험 문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

직접 전달해야 q


 
 
 
 �	
 �G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q


 
 
 
 �	
시각장애 ¾�*D¿0h��b		
시험 시 감독 �nÖ
교재 및 각종 �6��&
인터넷 �3

등으로 부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×�q�-.27

센터에서 �*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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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	
외래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Ç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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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시험편의지원 £�¡�-.�M3	
 �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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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편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청여부에 ○ 표시 후 사유를 작성하시기 µ3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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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��"학습 및 시험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하오니 교수님의 재량하에 최대한 편의를 

지원해 주시기 µ3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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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지원센터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���대여 신청 및 개인정보 ���이용 ���

£��

�Ó õÔX�Õ·Ö	

�W�j	 �Ø

이 메 k

�3ñ대여 £�k 년   월   일    /
 
 
년   월   k

기자재 및 D�hh]

본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를 �3ñ대여함에 있어 아래의 유의사항을 º�

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¡×Ë��

�
지원받은 보조기기는 대학생활 및 학습 등을 위해 �3ñ대여 신청일까지 사용하고 대학에 ØÙ

$Õ6��

�
 지원받은 보조기기는 지원 목적 
�Ñ&
 용도나 구조의 k &̈
 ö�&
 담보 �#&
 장애인 이외의 

사람이 �3	로 사용하지 ÚÕgf&
대학의 관리실태 점검에 성실히 Û$Õ6��

�
지원받은 보조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 보조기기 원상복구 또는 해당 보조기기 감가 상각된 

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 Jí$Õ6��

위 서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2Õ6��

위 기자재 및 보조기기 지원을 5¬&
 
 �보조금 관리에 관한 �Þ���A� �에 의거한 �대학의 -.

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�è�지원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�c�이용 내역에 ª Ë��

□ 개인정보 �c�이용 Ì±

���이용 �� ���이용 �� ��	

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학번 �����

 !�"�� !#$��%&'��()���*���+,��계좌번호 

-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

+./�지원 및 사업의 개선방안 

01��관련 정책 �2

3�

※ 위의 개인정보 �c�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96��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

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96��


Ä
위와 같이  개인정보를 �c"이용하는데 ª $Ü�Ý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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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�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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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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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하지 Úì P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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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우 Üì Üì D° Ýì 매우 Ýì

④ 학과 전공 %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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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 프로젝트 등 

추가활동 요구 =W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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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ßß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상호 발전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가 

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à×��

������	
이 협약은 당사자 간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전문 정보와 특정 자원 등을 �íq

을 목적으로 ��

����기본운영 7�	
이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당사자 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

Á���


����àFeá	
다음 분야에 대하여 상호 àF��


 
a
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전문 정보 및 특정 �7&
사업 �¢


 
�
 8
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의 õR


 
�
대학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학술정보 및 인적 �¢


 
�
기타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àF��

����h�	
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시행에 필요한 ÉW�

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T*��

����Û¾�2	
당사자는 상호 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�2$

여야 ��


�A��권리양도 및 변경 �2	
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제반 권리와 

의무를 ��자에게 ö�ñ�_ñ담보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��



�� 
	� �

�G��보증과 책임의 ��	
당사자들은 일반적인 사정으로 불시에 협약 사항 이행 중지를 요청할 

수 �gf&
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상호 합의하여 T*��

�L��®\à�	
 본 협약의 체결 후 불가항력적인 ��&
 즉 _â&
ãª&
äª&
 ßÍ&
 2H&
 ä:&


OÍ2k&
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 및 기타 당사자들간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

모두가 책임을 면하게 d�

�(��협약의 ¬2	
당사자들은 협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�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

협약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a&
그 기간 내에 현저한 이행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협약을 ¬2

할 수 9�

�����협약의 k¨	
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9�

�����åF:M	
이 협약서는 8
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:M$f&
해지의사를 m]

하지 않는 한 �년 단위로 자동 õ-d�


본 협약서는 �부를 ��l날인하여 8
기관이 88
 �부씩 D}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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